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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6. 2.(화) 배포시점 배포 2026. 6. 2.(화) 국무회의 종료 후

식·의약품 허위·과장광고, '서면심의'로 신속 차단
- 인공지능 가짜 의사 광고 등 즉각 대응…관련 법 국무회의 의결 -

 오는 12월부터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서면심의가 이뤄져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일 온라인상에서 국민 안전을 심각

하게 침해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고광헌)의 서면심의를 통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대면심의 위주의 절차를 개선한 것으로, 인공지능과 첨단조작기술영상

(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악용한 허위 광고, 기만형 전후 비교 광고 등 피해가 

우려되는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 부당광고가 이번 서면심의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현행법상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가 방미심위의 대면회의 및 의결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어 상당한 시일이 걸림에 따라 국민 건강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에 장기간 노출될 위험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해 거짓 의학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체 변화에 대한 설명 중 효과 부분을 합성‧조작한 인공지능 허위 광고 

등이 신속하게 삭제, 차단될 수 있게 됐다.

 이는 단순한 심의 절차의 효율화를 넘어 건강에 관심이 많아 현혹되기 

쉬운 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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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의약 분야 불법 광고의 

유통 고리를 빠르게 끊어내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기술적‧제도적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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